
정 정 신 고 (보고) 
 

 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 

2. 정정사유 : 종류 A1 신설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 

3. 효력발생일 : 2025년 5월 8일 

4. 정정사항  

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

(종류)클래스 종류 A1 신설 (신설) 종류A1: EL008 

제3조(집합

투자기구의 

명칭 및 종

류) 

종류 A 정의 

일부변경 및 

A1 신설에 따

른 정정 

①~③ (생략) 

1. 종류A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

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

 

2~17. (생략) 

(신설) 

 

①~③ (현행과 동일) 

1. 종류A 수익증권 : 가입제한이 없으

며, 선취판매수수료(제40조 제2항 제1

호)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

2~17. (현행과 동일) 

18. 종류A1 수익증권 : 가입제한이 없

으며, 선취판매수수료(제40조 제2항 

제4호)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

제10조(수

익증권의 

발행 및 예

탁) 

종류A1 신설

에 따른 정정 

① (생략) 

1~17. (생략) 

(신설) 

②~⑤ (생략) 

① (현행과 동일) 

1~17. (현행과 동일) 

18. 종류A1 수익증권 

②~⑤ (현행과 동일) 

제18조(투

자대상자산 

취득한도) 

 

집합투자증권 

투자한도 변

경 

집합투자업자는 ----- 따른다. 

1~5. (생략) 

6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

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 집합

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

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

수 있다. 

7~10. (생략) 

집합투자업자는 ----- 따른다. 

1~5. (현행과 동일) 

6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 

 

 

 

 

7~10. (현행과 동일) 

제39조(보

수) 

종류 A1 신설

에 따른 정정 

①~③ (생략) 

1~17 (생략) 

(신설) 

 

①~③ (현행과 동일) 

1~17 (현행과 동일) 

18. 종류A1 수익증권 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

3.5 

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1 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

분의 0.15 

제40조(판

매수수료) 

종류 A1 신설

에 따른 정정 

①~② (생략) 

1~3 (생략) 

(신설) 

 

③~⑤ (생략) 

①~② (현행과 동일) 

1~3 (현행과 동일) 

4. 종류A1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

0.80% 이내 

③~⑤ (현행과 동일) 

부칙  (신설) 제1조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

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 

 


